
◉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7호

　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

호가목, 제10조제3항, 제24조, 제28조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

조제4항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3호, 

2025. 01. 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5년 03월 19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별표 4 다목(제한물질)의 고유번호 “06-5-7”을 삭제하고, 라목(금지물질)의 고유번호 

“06-4-27”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4]

유해화학물질의 분류․표시 목록(제13조제1항 관련)

다. 제한물질

라. 금지물질

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

유해성분류(Code) 표시사항(Code)*

M계수
UN 

No.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
유해․위

험문구

06-5-7 삭제

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

유해성분류(Code) 표시사항(Code)*

M계수
UN 

No.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
유해․위

험문구

06-4-2

7

청석면 

[Crocidolite]

12001-

28-4

발암성(3.6)

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.9)

1

1
GHS08 위험

H350

H372
- 2212

갈석면 [Amosite]
12172-

73-5

발암성(3.6)

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.9)

1

1
GHS08 위험

H350

H372
- 2212

안소필라이트석면 

[Anthophylliteasbe

stos]

77536-

67-5

발암성(3.6)

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.9)

1

1
GHS08 위험

H350

H372
- 2590

악티놀라이트석면 77536- 발암성(3.6) 1 GHS08 위험 H350 - 2590



비 고

* 예방조치문구는 [별표 1] 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”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

*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

부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

유해성분류(Code) 표시사항(Code)*

M계수
UN 

No.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
유해․위

험문구

[Actinoliteasbesto

s]
66-4 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.9) 1 H372

트레몰라이트석면 

[Tremoliteasbesto

s]

77536-

68-6

발암성(3.6)

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.9)

1

1
GHS08 위험

H350

H372
- 2590

백석면 

[Chrysotile]

12001

-29-5

발암성(3.6)

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.9)

1

1
GHS08 위험

H350

H372
- 2590


